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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 시 
정선군 고시 제2017-216호

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‧ 고시

 산림보호법 제15조(입산통제구역의 지정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(입산통제구역의 지정․해
제)의 규정에 따라서 정선군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

정․고시합니다.

2017년   12월  26일

정   선   군   수

  

  1. 입산통제기간 

    - 봄  철 : 2018. 02. 01 ~ 2018. 05. 15.

    - 가을철 : 2018. 11. 01 ~ 2018. 12. 15.

    ※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에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을 금지합니다.

  2. 통제구역 지정목적 : 산불예방, 산림보호

  3.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내역 : “붙임” 참조

    가. 입산통제구역 :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20번지 외 8376필 12,768ha 

    나. 등   산   로 : 31개구간 104.3km

  4. 기타사항

   가.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「산림보호법」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

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, 허

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「산림보호법」제5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

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.

   나.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, 인화물질·발화물질을 

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「산림보호법」제5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

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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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다.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

어간 자는「산림보호법」제5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

처분을 받습니다.

   라. 입산통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므로 입산신고를 하지 않고 입산 할 수 있습

니다.

 

 ※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(033-560-2157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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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 고 
정선군 공고 제2017-1259호

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

 「농어촌정비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

공고함

2017년  12월  19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   선   군   수  

 

  1. 사 업 목 적: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주민 영농불편 해소

  2. 사업지구명 : 방제지구

  3. 위        치: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2리 443-22번지 일원

  4. 사업시행면적: 구역면적 228.5ha

                    수혜면적 118ha

  5. 사업개요(예상 감보율 포함)

    - 집수암거 및 양수장 1개소(130mh×12.5㎥/ha×7.5kw),저류조 2,000ton

    - 관로(D50~80mm) L=1,404m, 급수대 2개소

  6. 총 사 업 비: 1,430백만원

- 국     고: 1,000 백만원

- 지  방  비: 430 백만원

  7. 사 업 기 간: 2017년 ~ 2018년

  8. 위탁시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

  9. 시행계획 열람 장소: 정선군 농업기술센터(농업축산과) 및 

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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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선군 정선읍 공고 제 2017 - 28호

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그 위치를 

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   2017년   12월   22일

   정   선   군   수

  1. 사  업  명 : 건축허가(신고)에 따른 도로지정

  2. 도로위치 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513-13번지외 1필지

  3. 도로길이  : 44.5m

  4. 도로폭(지정) : 2.0m

  5. 도로면적 : 89㎡

  6. 지번별 도로부지조서

 

소 재 지 지 번 지정면적(㎡) 토지소유자 비 고

정선군

정선읍

덕우리

513-13 60

이 관 석

513-14 26


